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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상병으로 인해 발생한 근로활동 중단 및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급여제도로서, 업무상 상병만을 보장하는 산재보험

과 달리 업무 외적 상병 시 소득을 보장하는 특징이 있다. 최근 우리나

라도 상병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 4월, 

2019년부터 유사제도인 ‘서울형 유급병가’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

하였고[1], 12월에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

켰다[2].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건강보험노동조합 제3대 임원선거에

서 위원장으로 당선된 황병래 위원장이 정책공약으로 ‘건강보험 국

고지원 정상화를 통한 상병수당 도입’을 제시했다[3].

한국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

으나, 오랫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2015년 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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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2016년 건강보험 17조 누적흑자 등을 계기로 마침내 2017년 대

선에서 여러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4]. 그러나 여전히 ‘상병수당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분위

기가 지배적이었다. 일례로 박능후 현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 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 후속 서면질의 답변에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입

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이 60% 대로 낮은 수준

임을 고려할 때, 상병수당 도입보다 건강보험 필수의료서비스 보장

성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으며[5], 실제로 문

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정

책을 중점에 두고 있다[6].

하지만 서울시에서의 유사제도 도입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이 정책커뮤니티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4]. 또

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중 상병수당 지급에 대한 응답이 찬

성 76.1%(반대 15.3%)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찬성 66.2%), 노인기

초연금 인상(찬성 59%), 청년수당(찬성 39.3%) 등 다른 사회복지 안

건들에 비해 훨씬 높은 찬성도를 보였기 때문에[4,7,8], 일반국민들 사

이에도 상병수당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중앙정부의 의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병으로 인한 가계의 경

제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한 상병수당은 언젠가는 반드시 도

입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일차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 50조(임의급

여)에 상병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들, 특히 최근 대두되

고 있는 위장된 자영업(disguised self-employment) 계층에게 사회보

장체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9].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제외하면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소득을 보전

해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없다. 물론 일부 사회보장제도가 

부분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 범위나 조건이 매우 제한

적이다. 보통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근로

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고 있으나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들은 대다수가 산재보험이

나 고용보험에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활동의 중단은 곧 

소득상실과 직결된다.

우리나라 외에도 공적 상병수당제도가 없는 나라는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이 있으나[10-12], 이 세 나라는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

해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먼저 이스라엘에서는 기업복지

로 제공되는 유급병가에 대해 최소기준을 정하는 법(Sick Pay Law)을 

제정하여 기업이 근로자의 경제적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

며, 스위스는 민법 324조를 통해 법적으로 민간기업의 유급병가에 대

한 지불을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가족 및 의료 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을 통해 유급으로 병가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쉴 권리와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

하고 있다.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보고서나 논문, 기사들은 많다

[4,10,13-16]. 그러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가이다. 대부

분의 상병수당 관련 연구들은 국내 · 외 제도를 고찰하여 재원, 적용대

상, 급여수준 등 법제차원에서 소개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13-17]. 최근 Kim과 Lee [18]가 스웨덴, 독일, 일본, 영국의 사례를 구

체적인 전달체계까지 함께 소개하였으나, 정책적 제언에서는 역시 

운영 및 재원조달방식과 적용대상, 지급액 및 지급기간 등 거시적 차

원에서만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제 차원의 이론적 제도설계는 그 자

체로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행정단위, 전달체계과정에서 발생하

는 진입장벽, 제도접근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만으로는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거시적인 정책들이 실제

로 구현되는 것은 전달체계를 통해서이기 때문이며, 전달체계를 어

떤 방식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세 가지 목적을 갖는다. 첫 번째로 선진국

의 상병수당 신청 및 수급절차, 방법 등의 전달체계를 소개하고, 각 국

가의 비교를 통해 장 · 단점을 분석하여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상병수당과 유사한 

제도들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전달체계모델을 제

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신청방법부터 행정업무 수행

기관, 서류처리 등 세부적인 전달체계까지 상병수당의 구체적인 모

델을 제시할 것이다.

분석대상으로는 사회정책 비교에서 많이 이용하는 Bonoli [19]의 

분류에서 조합 중심 사회보험 성격인 비스마르크 유형의 대표적 나라

인 독일과 일본, 그리고 국가주도 사회보장 성격인 베버리지형의 대

표적인 나라 스웨덴을 선정하였다. 상병수당은 국가마다 관리하는 

체계가 다르지만 제도의 속성상 건강보험이나 사회보험과 같은 큰 제

도들의 틀 안에 있다.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 바 상병수당제도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사회보험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 나라에 대한 사례연구는 상병수당제도와 상병수당 전달체

계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하여 나라별로 각각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을 종합하여 제도와 전달체계를 서로 비교하였다. 그 이후 우

리나라에서 상병수당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제도를 일별하여 전달체

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형 상병수당

의 전달체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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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례연구 결과

1. 독일

독일은 16개의 자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건강보장체계는 연

방정부와 주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구분되어있다.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는 국가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법률을 제정하

는 역할을 하며, 주정부(State Government)1)는 연방정부의 정책방향

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법령을 제정하고 실행한다

(Figure 1) [20].

1) 건강보험제도

독일의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

며[10], 의료공급자, 보험자, 보험가입자 세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제3

자 지불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의료보험조합은 조합형으로 

운영되는 질병금고(Krankenkassen)2)이며, 이 조합들이 모여 형성한 

단체가 ‘주건강보험조합연합회’3)와 ‘연방건강보험조합연합회’4)인

데, 이 단체들을 연방보건부(Federal Ministry of Health) 산하 연방보

험청(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이 관리감독하여 연방정부가 수

립한 정책을 실현해나간다(Figure 1) [20,21]. 다만, 독일 의료보험조

합의 기본적인 운영원리는 가입자에 의한 자율적 운영을 기초로 하고 

있어 가입자의 범위, 급여, 보험료 및 조직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국가적인 개입은 제한적이다[22].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이 의료공급자와 건강보험조합으로 구성된 공동연방위원회(Federal 

Joint Committee, G-BA)인데, 이 G-BA가 연방수준에서 급여범위와 

가격결정에 관여한다(Figure 1) [20,22].

2)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제도

독일의 상병수당제도는 의료보험법에서 가이드를 제시하고, 조합

별 사정에 맞게 시행되고 있다. 의료보험법에서는 적용범위, 수급조

건, 급여기간 및 급여수준, 재원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병수당은 근로자인지 근로자 외 의료보험 피보험자인지에 따라 

급여체계가 다르다. 먼저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유급병가를 지

급하고, 그 이후 상병기간 동안만 공적 건강보험제도에서 질병보상

금(상병수당)을 지급하는 2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근로자 외 의료보

험 피보험자는 강제피보험자, 가족피보험자 등으로 구성되는데, 가

족피보험자는 급여자격이 없고[23], 강제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실업

자, 자영농림업자 및 그 가족종사자, 예술가, 저술가, 양성직업훈련생, 

근로 장애인, 대학생, 재활급부 수급자, 공적연금 수급자 등의 경우에

는 근로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유급병가 없이 건강보험의 질

병보상금만을 받게 되며 자격요건 등은 근로자의 질병보상금과 동일

하다[17].

유급병가는 4주간 중단 없이 근로관계를 지속한 근로자에 한하여 

고용주가 상병 첫 6주까지 기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17,24], 우리나라 일부 사업장들의 유급병가와 유사하다. 고용주가 

지불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급여라고 보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처럼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아닌 국가 의료보험법에서 규정하

고 있으므로 사회보장급여에 포함된다[25].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유급병가는 “근로자는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병에 기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6주까지 근로불능이었던 시간

에 대한 임금청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임금계속지불법(제3조 

제1항)에 의해 지급된다[17,25]. 임금계속 지불청구권이 발생하기 위

해서는 (1) 근로관계가 존속할 것(4주간 중단 없는 근로관계의 존속), 

(2) 상병이 있을 것, (3) 객관적으로 근로가 불능일 것, (4) 상병과 근로

불능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5) 근로불능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없을 것, 이상 5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17,25].

상병이 발생한 지 6주가 지나면 질병보상금(Krankengeld)을 받게 

되는데, 건강보험 질병금고에서 최대 78주(해당 상병에 대한 최대 급

여기간 3년)까지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7,13]. 급여수준은 보험료 계

산의 기초가 되는 정해진 정규임금 및 근로소득, 또는 근로불능이 되

기 전 4주간 통상임금5)의 70%, 당해 실수령임금(순 임금)의 90% 내로 

정하고 있다[17,24].

법정 건강보험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

어 법정건강보험에 기여금을 지불하고 상병수당 수급권을 얻거나 상

병수당을 제공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

다. 전자의 경우, 자영업자는 질병이 발생한지 7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게 된다. 따라서 독일 건강보험에서는 자영업자의 경우 질병이 발

생하고 7주까지 버틸 수 있도록 재정적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한다[24].

1) 유럽의 경우 ‘주’를 länder로 표기하나 번역의 편의상 state로 통일하였다.
2) 독일어-영어 Cambridge 사전에서는 Krankenkassen을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으로 번역한다.
3) 영어로 Federation of Federal Health Insurance Associations
4) 영어로 Federation of State Health Insurance Associations
5) 통상임금: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기준임금으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음



https://kshpa.jams.or.kr/co/main/jmMain.kci 115

한국 상병수당제도 및 전달체계 설계연구: 주요 선진국과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 정현우 외

보건행정학회지 2019;29(2):112-129

독일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재정지출 수준은 2013년 기준 국내총생

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0.3%로, 1980년 0.5%에서 

2010년 0.3%로 떨어진 뒤 유지하고 있다[18].

3) 상병수당 전달체계

독일의 상병수당 전달체계는 종사하는 사업장의 유급병가 제공 여

부에 따라 크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와 의료보험 강제피보험자의 경

우로 나뉜다. 먼저 사업장 근로자는 상병이 발생하여 근로를 하지 못

하게 되면 바로 고용주에게 이 사실을 주지하고 상병의 예상 지속기

간을 알려야 한다(Figure 1) [18,26]. 그리고 늦어도 3일 내에 의사가 

근로자와 의료보험조합 양자에게 발급하는 근로무능력 증명서류를 

고용주에게 전달해야 한다(Figure 1) [18]. 근로무능력 증명서에는 일

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기록하는 항목이 있는데, 의

사들은 대부분 2주를 제시한다. 질병의 완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로 작성한다[23]. 이렇게 고용주가 의사

의 진단서를 수령하면 첫 6주간은 임금계속지불법 제3조 1항에 의거, 

사업장에서 기존 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된다(Figure 1) [17].

6주 이후에도 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에 비로소 의료보험에서 제공

하는 질병보상금(상병수당)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건강보험조합이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에 소득증명서 양식을 송부하여 고용주가 기재

하고 회수한다(Figure 1). 소득증명서에는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근

무시간, 근무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다[23,24]. 그

리고 소득증명서가 회수되면 건강보험조합은 그를 토대로 급여수준

을 책정하게 되고, 급여가 확정되면 피보험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Figure 1). 이 전달체계의 특징은 급여 수령을 위해 근로자의 별도신

청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가 요양 중에 급여신청 등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 회복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매우 환자친화적인 것이

다. 한편, 최대 지급기간인 78주가 지나도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건강

보험에서는 피보험자에게 의료재활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피보험자가 지정 재활시설에서 3–6개월 이내의 근로무능력 여

부를 판단 받으면, 장애연금으로 전환하여 수급받을 수 있다[23].

자영업자를 비롯한 의료보험 강제피보험자의 경우 근로사업장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역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의사의 무

능력진단서를 받게 되면 동시에 의료보험조합에 신고가 되는데, 다

만, 앞서 상병수당제도에서 설명하였듯이 질병이 발생한 지 7주째부

터 급여가 지급된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유급병가기간과 동일한 것

이다. 독일은 의사가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날부터 상병수당 청구권

이 발생하는데[23], 이는 유급병가를 받는 사업장 근로자들과 그렇지 

Figure 1. Germany sickness benefit delivery system. From Kim et al. Status of health security system in major countries and reform trends, 
Germany. Wonju: Health Insurance Policy Institut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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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강제피보험자들에게 동일하게 청구권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

인다.

2. 일본

1) 건강보험제도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독일의 제도에 기반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강제가입에 의한 사회보험방식을 따르고 있고, 제3자 지불형태로 제

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과 협회를 보험자로 하는 다보험자제도

라는 것 등 상당히 유사하다[27].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이원화된 

독일 건강보장체계와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구인 후생노동성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과 지방행정기구인 지방후

생국(Regional Offices of Health and Welfare)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Figure 2) [27]. 과거에는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구

인 후생노동성의 통제가 강하였으나, 90년대 지방분권개혁으로 인해 

복지공급체계가 지방분권체제로 전환되면서 지방후생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28].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크게 직장건강보험(Employees Health 

Insurance)과 지역건강보험(Community-based Health Insurance)로 

구분되나(Figure 2), 상병수당제도는 실질적으로 직장보험에서만 법

정급여로 되어있고 지역건강보험에는 임의급여로 되어있으므로

[29], 직장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만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의 직장건

강보험 보험자는 건강보험조합 관장 건강보험(Society-managed 

Health Insurance)과 전국건강보험협회(Japan Health Insurance 

Association)6)가 있는데(Figure 2) [30], 건강보험조합 관장 건강보험

(건강보험조합)은 정부령으로 정한 피보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후생노동성장관에게 신청하여 그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조합이다

[30]. 그 유형으로는 기업이 단독으로 설립하는 단일 건강보험조합과 

동일업종의 복수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총합 건강보험조합이 있

다[30]. 그리고 전국건강보험협회는 건강보험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 가입하고, 건강보험조합 가입자 이외의 피보험자, 

일용노동자 등이 가입한다[30].

직장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가

족)이다. 피보험자의 경우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강제적용피보

험자와 임의피보험자, 임의계속피보험자가 있다[30]. 먼저 강제적용

피보험자는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강제적용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이고, 임의피보험자는 강제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장 중 사업주가 후생노동성장관의 인가를 받아 임의적용사업장

이 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직원이 임의피보험자가 된

다[30]. 마지막으로 임의계속피보험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2년까지 임의로 계속 피보

험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이다[30].

6) KEMPOREN (National Federation of Health Insurance Societies, Japan)의 분류에서는 직장건강보험과 전국건강보험협회 관장 건강보험을 영어로 Employees Health 
Insurance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전국건강보험협회를 홈페이지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Japan Health Insurance Association으로 
사용하였다.

Figure 2. Japan sickness benefit delivery system. From Kim et al. Status of health security system in major countries and reform trends, 
Japan. Wonju: Health Insurance Policy Institut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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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제도

일본 상병수당제도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차이가 있다. 건강보험조합의 종류와

는 관계없이 근로자는 유급병가와 질병보상금을, 의료보험 피보험자

는 질병보상금만을 지급하는 독일과 달리 일본은 아예 조합별로 구분

되어 근로자 보험인 직장보험에서는 법정급여로, 지역보험에서는 임

의급여로 규정되어 있으며[17], 직장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피부양

자는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급자격요건으로는 첫째,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상병으로 치료

를 받고 있을 것, 둘째, 상병으로 인해 노동을 할 수 없을 것. 이때 노동

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은 ‘종전의 업무’이다[17,29]. 즉 

다른 경미한 업무에 근무할 수 있는 상병이라고 하더라도 종전의 업

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근로 불능으로 판단되며, 이 판단은 의사의 견

해와 해당 근로자의 업무성격을 고려해서 결정된다[29]. 셋째, 근로

에서 완전히 벗어나 4일 이상 결근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의 일부나 반

일근무를 행한 경우에는 근로불능을 인정하지 않는다[17]. 이 4일 중 

3일은 대기기간이며, 4일이 되는 날에 상병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긴

다[18].

조합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일본의 상

병수당은 상병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고,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

(병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다만, 사업장에서 유급

병가를 받는 경우에는 급여수준이 상병수당 이하일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급여기간은 개시일부터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18,29], 이 기간 전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지급 가능

기간을 의미한다. 즉 상병수당을 받기 시작하고 나서 중간에 일정 기

간 어떤 사유로든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급여지급기간이 연

장되는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 뒤에 만료된다는 의미이다[18,29]. 또

한 3일의 대기기간을 두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다[29]. 급여수

준은 1일당 표준보수일액의 2/3 (66.7%)를 지급하지만, 사용자가 보

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급휴가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17,29].

상병수당에 사용되는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의료보험조합

별로 약간의 차등은 있으나[18,31], 근로자는 월 소득의 5%, 고용주 

5%로 총 10%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18,31].

3) 상병수당 전달체계

상병수당 신청은 당사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모든 신청절차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29]. 

신청서에 의사의 진단과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한 사실, 휴가기간 동

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증명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처럼 신청과정에서 건강보험조합, 의료인, 사업주 

간에 서류를 요청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이 생략된다.

신청자는 가입한 건강보험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야 한다. 신청서 기입은 컴퓨터로 가능하지만, ‘피보

험자 성명란,’ ‘피부양자 일련번호,’ ‘인감 날인 또는 서명’ 등 일부 내용

은 인쇄하여 직접 수기로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홈페이지나 메

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우편 등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고, 제출은 가입한 협회 또는 산하 지부에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다

[29].

일본의 상병수당제도는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취합하여 신

청하도록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건강보험조합의 행정적 부담을 줄

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을 어렵게 만들어 도

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인 부담을 낮추는 측면도 가

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 상병수당으로 지출되는 액수는 GDP 대

비 0.1% 수준으로 OECD 평균(0.4%)보다 훨씬 낮다[18,32]. 이 사실

을 미루어볼 때 일본에서는 상병수당을 통해 실제 혜택을 받는 인구

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18]. 이것은 좁은 급여대상 범위, 낮은 

급여수준, 까다로운 급여조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전달체

계상 피보험자가 신청을 어렵게 설계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해

석된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 간 제도비교에서 더 상세히 논할 것이다.

3. 스웨덴

1) 건강보험제도

스웨덴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Service), 산

재보험(National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등과 함께 사회보험제도에 포함되어 있다

(Figure 3). 사회보험청(Social Insurance Agency)에서 급여업무를 담

당하고 세금 및 보험료는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이 일괄 징수

한다(Figure 3) [33]. 스웨덴 거주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입국한 순간부

터 국세청에 등록되며, 동시에 사회보험청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급여를 제공받는다[33]. 사회보험청의 재정은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부담금과 조세로 운영되며, 현물급여 관련 업무는 스웨덴 

국민보건복지위원회가, 현금급여 관련 업무는 전국 25개 지역의 지

역별 사회보험사무소(Local Social Insurance Offices)에서 관리한다

(Figure 3).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모든 스웨덴 국민들의 소득은 국세청에서 완

전 파악 가능한데, 그 이유는 첫째, 현금거래가 거의 없고 대부분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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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며[34], 둘째, 국적에 상관없이 거주자들은 

누구나 국세청 산하 지방 세무서(Local Tax Offices)에 등록하게 된다

는 것이다(Figure 3). 지방 세무서에 본인 등록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

서 세금과 보험행정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개인 식별번호

(identification, ID)를 만들게 되는데, 이 ID를 사회보험청와 공유하

여 세금 및 보험료 징수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33,35]. 그리고 지방 세

무서는 개인 ID와 연소득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세금 및 사회보험

료를 책정하고 고지서를 발송한다(Figure 3) [33].

셋째, 피보험자가 만드는 은행 ID가 국세청과 사회보험청에 연동

되어 있기 때문이다[35]. 거주자는 이 은행 ID를 통해 세금 및 사회보

험료를 납부하며, 현금급여를 받을 때도 이 계좌를 거쳐 받게 되어 있

다. 계좌를 통해 세금, 보험료를 내지 못할 경우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

다. 은행과 우체국은 수납기관으로서 사회보험청으로 들어오는 세금

과 보험료를 송부한다[33].

2)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제도

스웨덴의 상병수당제도는 사회보험청에서 상병수당 신청업무, 수

당계산, 대상자 심의결정 등을 총괄하고 있는데, 독일과 유사하게 근

로자와 사업주뿐만 아니라 실업자 및 자영업자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7]. 근로자의 경우 최소 한 달 동안 고용되었거나 14일 연속으

로 근무하는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17]. 상

병급여가 지급된 날로부터 90일 이전까지는 자신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보험청 심사를 거치면 지급

받을 수 있으나, 180일이 지나면 다시 근로능력 평가를 받게 되어 있

다[17]. 수급기간은 1일 대기기간 이후 2일부터 14일까지 사업주가 

부담하고, 14일 이후로는 사회보험에서 급여를 부담하며, 최대 364일

까지만 지급된다[17,36]. 만약 450일 이후에도 병이 낫지 않으면 심사

를 거쳐 인정된 사람에게만 최대 550일까지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7,36]. 급여수준은 평균 임금의 80%(자영업자의 

경우 이전 소득의 80%로 하루 최대 774크로나(한화 약 9만 6,123원)

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543크로나(한화 6만 

7,435원)로 한다[17,35]. 그런데 스웨덴의 상병급여의 독특한 부분은 

부분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완전히 근로에서 벗어나 4일 이상 결

근해야 상병수당 수급자격을 주는 일본과 반대로, 질병으로 1/4, 2/4, 

3/4만 병가를 받아 쉬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병가로 쉬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한 시간에는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17].

상병수당에 사용되는 재원은 고용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데, 고용

주는 근로자 임금의 4.85%를 보험료로 납부한다[18,37]. 상병수당으

로 지출되는 액수는 2013년 기준 GDP 대비 0.8%로 다른 나라들에 비

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나,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이다[18,32]. 이러한 경향은 스웨덴의 상병수당에 대한 재정지출의 

부담이 컸었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기존에 의사진단서만 제출하면 

Figure 3. Sweden sickness benefit delivery system. From Social Insurance Collection Integration Promotion Planning Team. Swedish social 
insurance system [Internet]. Seoul: Korea Employers Federation; 2008 [cited 2018 Nov 23]. Available from: http://www.kefplaza.com/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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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상병수당을 지급해주었던 방식에서 사회보험청 내에 자체 조사

국을 두어 재심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17].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재정적 부담은 줄고 있지만 재심사절차로 

인해 업무지체 등 관련 행정기관들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18,38].

3) 상병수당 전달체계

스웨덴의 상병수당 신청절차는 크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와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 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의 

경우로 나뉜다[35]. 먼저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상

병이 발생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첫날 고용주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Figure 3) [35]. 그러면 고용주는 1일의 대기기간 이후 최대 

14일까지 유급휴가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14일이 경과했을 때 고

용주는 근로자의 근로무능력 사실을 사회보험청에 보고하게 되며, 

사회보험청은 보고 받은 사실을 토대로 사회보험청 홈페이지에 고용

주가 신고한 내역을 공지한다(Figure 3) [35,39]. 근로자는 고용주가 

신고한 내역을 확인한 뒤, 홈페이지상에서 상병수당을 직접 신청하

여야 한다[35].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 자영업자, 실업자의 경우 7일 이

상 상병 시 의사의 인정을 받아 사회보험청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

으로 신청이 된다[35].

스웨덴의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전자식 보고체계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신청

과정 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험청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다[35]. 또한 지역별 사회보험사무소에 직

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스웨덴 온라인 잡지 dagens arena의 기사

에 따르면[40], 스톡홀름 사회보험사무소의 경우 상병수당 담당직원

은 총 2명으로, 상병수당 신청, 지급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무소에서 상대하는 신청자 및 민원인 수는 월 100–110명 정도로 

과도한 업무부담을 호소하고 있었다.

한편, 상병수당 신청필수서류 중에 하나가 의사의 진단서인데, 스

웨덴 대부분의 지자체는 전자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다[35]. 신청자는 

의사에게 먼저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야 하며, 이것을 상병

수당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게 된다(Figure 3) [35].

급여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대부분 지급되며, 사회보험청에서 신

청서를 처리하는 즉시 홈페이지에 지급예정액을 공지하여 신청자가 

볼 수 있도록 한다[35]. 급여지급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은행과 국

세청, 사회보험청이 하나의 ID로 연동되어 있어 이 관리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자영업자는 물론 실업자들에 대한 급여계산 및 지급

도 가능하다(Figure 3).

4. 국가 간 상병수당제도 및 전달체계 비교

1) 제도 비교

앞서 설명한 각 나라의 상병수당제도를 표로 정리하였는데(Table 

1), 이 중에서 중요한 점만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병수당제도

는 현금급여가 특징이기 때문에 급여대상범위와 급여수준, 급여기간 

등 직접적으로 급여와 관련된 내용들이 국가 간 비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급여대상범위는 스웨덴과 독일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외 실업자, 

자영업자 등도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피부양자를 제외한 근

로자만을 법정급여로 하고 있어, 세 나라 중 일본이 가장 급여대상범

위가 작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Kim과 Lee [18]의 경우 Jung [25]의 연

구를 해석하면서 “독일의 상병수당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상병

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어 그 혜택의 범위가 다른 나라보다 다소 좁

을 것이다”라고 예측하였으나, 이것은 유급병가, 즉 임금계속지불법

에서만 적용된다. Jung [25]에 따르면 질병보상금(상병수당)은 그와 

달리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임금계속지불 청구권이 배제되는 때

도 근로자에게 상병수당금의 청구권이 발생한다. 근로자가 고의로 

상병을 초래한 경우, 근로자 자신이 저지른 범죄나 고의적인 경범죄

를 통해 상병을 초래한 경우, 또는 성형수술, 문신, 피어싱이 문제가 되

는 경우에만 그 급부가 거부된다[25]. 따라서 공적 상병수당제도만 놓

고 보았을 때는 독일의 급여혜택의 범위가 좁다고 하기는 어렵다.

급여수준은 스웨덴이 이전 소득의 80%, 독일 70%, 일본 66.7%로, 

스웨덴이 가장 높고, 일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급여

기간은 일본과 독일이 최대 78주(1년 6개월), 스웨덴이 364일로 기본

적인 급여기간은 스웨덴이 가장 짧으나, 450일 이후에도 상병이 낫지 

않는 경우 550일(78주)까지 보장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세 나라 모

두 급여기간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제도접근성이다. 상병수당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필요하며, 신청하더라도 일정 기

간의 대기기간이 존재한다. 이는 제도를 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

덕적 해이 방지차원에서 진입장벽을 설정한 것인데, 진입장벽이 높

은 나라일수록 제도이용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장률과도 

관련이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자격요건차원에서는 세 나라 간

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세 나라 모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과 의사가 일을 할 수 없다고 증명하는 것을 기본적인 자

격요건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대기기간 역시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신청절차와 서류처리방식 등이 제도접근성에 차이를 만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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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전달체계 비교에서 다룰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유급병가의 적용형태이다. 스웨덴

과 독일의 경우 국가가 법적으로 고용주가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25]. 스웨덴의 경우 1992년 이전에는 상병급여가 모두 사회보험에서 

지급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14일을 사업주가 유급병가를 제공하도

록 하였고[17,41], 독일은 임금계속지불법(제3조 제1항)이 제정된 이

후 모든 사업장에 6주의 유급병가를 제공하게 되었다[17,25]. 유급병

가 급여기간만 놓고 보면 독일이 스웨덴보다 사업주의 역할을 강조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2004년 독일에서 개정된 보건의료현대화

법에 의해 상병수당에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해 고용주 부담은 폐지되

고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독일은 오히려 

근로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17]. 이에 대해서는 다

양한 논의가 나올 수 있는데, “상병수당제도의 국내 적용방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한편, 일본은 국가가 사업장에 유급병가를 제공할 것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외적 상병으

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25,29]. 사용자로부터의 보수나 장애수당, 노령연금, 산

재보험 등에서 지급되는 기간에는 상병수당금이 원칙적으로 지급되

지 않지만(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 지급받는 보수액이 상병수당

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17]. 스웨덴과 독일이 

근로자의 소득보장에 대해 시장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을 법적으로 구

분하여 제도를 만들었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시장의 상황에 국가제

도를 유연하게 맞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논의되어야 할 점은 재정지출수준이다. 2013년 기준 

GDP 대비 상병수당에 대한 지출은 독일 0.3%, 일본 0.1%, 스웨덴 

0.8%인데, 참고할 것은 독일은 지출수준이 유지되고 있고, 스웨덴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일본의 상병수당에 대한 지출수준이 

낮은 것은 협소한 급여대상범위, 낮은 급여수준, 상병과 업무 간의 관

련성을 증명하는 까다로운 증명과정, 전달체계상의 부담 등을 요인

으로 꼽을 수 있다. 물론 일본 국민의 정서나 직장문화 등이 영향을 미

쳤을 가능성도 있다. 스웨덴의 경우 상병수당 지출수준이 여전히 매

우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복지제도는 

초기에 급여를 많이 지급하고 이후에 줄일 경우 국민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재정지출수준이 OECD 평균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18,32], 이러한 요인에는 첫째, 근로자의 경우 상병

수당을 받기 전에 사업주가 6주까지 유급병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정부 지출부담을 줄인 것, 둘째, 상병수당 비용에 대한 고용

주 부담을 폐지하고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하게 한 것을 꼽을 수 있다.

2) 전달체계 비교

신청절차와 서류처리방식 등 전달체계는 신청자의 입장에서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하고, 관련 기관들의 행정업무, 행정비용부담과 관련

되어 있기도 하다.

Category Sweden Germany Japan

Introduction 1946 1994 (Incorporated) 1922

Management Social Insurance Agency Health Insurance Union Health Insurance Association

Coverage Employee; employer; unemployed; 
self-employed

Employee; compulsory insured (unemployed, 
self-employed, family worker, disabled 
worker, etc.)

Statutory payment: employee; discretionary 
payment: unemployed, self-employed, etc.

Link to paid sick leave from 
employer

Yes (2 weeks) Yes (6 weeks) No (pay the difference)

Sickness benefit period 364 Days (in case of not getting better after 
450 days, up to 550 days)

Up to 78 weeks Up to 78 weeks

Level of benefit A fixed rate (80% of previous income) A fixed rate (70% of previous income) A fixed rate (60% of previous income)

Qualifications Workers who have been employed for one 
month or for two weeks in a row

Employer, self-employed: pay contributions to 
statutory health insurance

Unemployed: register to job search office in 
3 month after unemployment

Doctor’s diagnosis of work incapacity

In case of maintain the position of workers 
for 4 weeks

Compulsory insured: in case of hospital 
admission, or medical rehabilitation, or if 
physician proves workers’ incapacity of work

Self-employed: pay contributions to statutory 
health insurance or buy private insurance

Proof of the fact that the insured person can 
not engage in previous work for medical 
treatment

Documents of the doctor and proof of the 
unpaid leave of the employer

Waiting period Employee: 1 day; self-employee: 7 days Employee: no; self-employee: 6 weeks 3 Days

Source Tax Premium Premium

Table 1. Comparison of sickness benefit system among the thre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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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피보험자에게 편리하지만 관련 기관들의 행정부담이 높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Table 2). 왜냐하면 독일은 의사가 근로무능력 

증명서를 건강보험조합에 송부하면 조합이 근로사업장을 통해 소득

증명서 등의 서류를 수집하여 급여를 책정하고 지급하기 때문이다.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되지만, 이 중에서 피보험자가 해야 하는 일

은 거의 없다(Table 2, Figure 4). 물론 유급병가를 신청하는 단계까지 

고려하면 근로자가 의사의 근로무능력증명서를 사업장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따로 신청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유급병가에서 

상병수당(질병보상금)으로 전환될 때에도 따로 요구되는 사항이 없

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 편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Table 2).

반면, 일본은 세 나라 중에서 피보험자의 신청부담이 가장 높은 나

라이다. 절차 수는 3개로, 세 나라 중 가장 적지만 그 모든 과정을 피보

험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Table 2, Figure 4). 피보험자는 

신청서류를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본인이 기재해야 할 정보를 작성

하고, 고용주와 의사에게 각각 찾아가 직접 작성하도록 요청해야 한

다. 그리고 작성된 서류를 수집하여 전국건강보험협회나 건강보험조

합에 직접 우편으로 송부하는데, 이러한 업무는 현실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 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일본의 모든 신청서 

제출은 서면을 통해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방식은 서류를 작성하는 시간과 피보험자가 고용주, 의사

와 각각 일정을 조율하여 만나는 시간, 우편을 통해서 신청서가 전달

되는 시간, 협회에서 확인하고 급여를 확정, 지급하는데 걸리는 시간

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일본은 대기기간을 세 

나라 중 가장 긴 3일(자영업자 제외)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

면 행정적인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Table 2).

세 나라 중 피보험자의 편의와 관련 기관들의 행정적 편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이다(Table 2). 비록 신청자는 피보험자가 직접 신

청하여야 하고, 절차 수는 5개로 세 나라 중 가장 많지만(Table 2, 

Figure 4), 그 모든 절차가 사회보험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식 보고체계

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피보험자가 직접 신청할 때 필요한 유

일한 것은 의사의 진단서인데, 이것 역시 전자진단서로 발급되어 해

당 요양기관에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전자신청이 아닌 방

문신청을 하도록 하는 지역사회보험사무소의 경우에는 행정부담이 

존재한다. 앞서 소개한 스톡홀름 지역사회보험사무소 사례가 그것인

데, 자료의 제한으로 이 사례가 스웨덴의 모든 지역사회보험사무소

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해당 지역만 업무부담이 큰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관리 인력에 대한 고려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된다.

Variable Germany Japan Sweden

Applicant Doctor Insured Insured

No. of procedures 4 3 5

Transferring documents between institutions 3 0 0

Utilizing electronic reporting system Yes No Yes

Applicant convenience High Very Low High

Administrative convenience Low High High

Table 2. Comparing the nature of delivery system of Sickness benefit of three countries

Germany Japan Sweden

Figure 4. Summary map of delivery system of sickness benefit of thre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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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병수당 유사제도 및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본 장에서는 국내 상병수당 유사제도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를 전달체계 측면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국내 유사제도들을 고찰하는 이유는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될 시 기존

의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 최근에 도입

되는 서울형 유급병가제도가 타 유사제도들의 보장사각지대를 대상

으로 하고 있다[4]. 따라서 기타 유사제도들과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를 아우를 수 있는 전국형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유사제도들에 대한 이해와 제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서울형 유급병

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다만, 본 연구의 주안점은 전달체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타 유사제도들에 대한 자세한 이해보

다 서울형 유급병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내 상병수당 유사제도

국내에는 보편적인 공적 사회보장제도로서 상병수당은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직종이나 직장, 건강상태, 건강문제 발생원인 등에 

따라 소득을 보장하는 유사제도들이 있다(Table 3) [4]. 먼저 직종에 

따라서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에서 유일하게 유급휴직제도가 

있고[14,18], 직장에 따라서는 일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

칙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하여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

하게 될 시 사용하는 연차 유급휴가가 있다[4,14]. 건강상태에 따라서

는 영구적인 장해 발생 시 급여를 제공하는 장애보험이 있고, 마지막

으로 건강문제 발생원인에 따라서는 업무상 상병일 경우 산재보험에

서, 자동차 사고일 경우 자동차사고보험에서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4,14]. 또한 고용보험에서 실직자들에 한해 ‘상병급여’제도를 운영하

고 있는데[14,18], 이것은 상병수당과 용어가 유사하나 이 연구의 주

제인 상병수당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실업자

가 구직급여를 받기위해 수행해야 하는 취업활동을 상병으로 인하여 

하지 못할 때 그 사유를 인정하여 계속 지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상병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

른 사회보장급여의 계속지급조건으로서 ‘상병’이 포함되는 것이다. 

각 제도들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Table 3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위에서 제시한 제도들은 소득을 보상한다는 기능적 측면에서 상병

수당과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일부 직종이나 직장, 건강상태, 건

강문제 발생원인 등 특정 집단이나 특정한 경우에만 보장이 되므로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상병소득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심지어 4대 보

험이라고 불리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일용직, 영세자영

업자, 특수고용직 등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가입률이 매우 낮아 보장

성에 한계가 있다7). 또한 산재보험이나 자동차사고보험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4,14,42], 상

병으로 인한 소득손실보장이 목적이라기보다 손해배상 책임의 측면

이 강하므로 상병수당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2.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최근 2019년 5월 서울시에서 도입예정인 ‘서울형 유급병가’는 서울

시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

득자와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에 서울시 1일 생

활임금인 8만 1,184원을 최대 11일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4,43]. 재

원은 서울시 예산에서 지원한다. 사실 용어적인 부분에서 다소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소개한 국외 세 나라의 경우 유급

병가는 근로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서울형 유급병가는 서울시 

지방정부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급여대상이 저소득층, 연월차가 

없는 근로자라는 것이다. 독일과 일본, 스웨덴 모두 상병수당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가 사회보장차원에서 급

여를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자영업자나 실업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서울형 

유급병가는 현실적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일용직, 특수

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근로계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려는 성

격이 강하다[4]. 이것은 앞서 소개한 국내 상병수당 유사제도들이 보

장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집단을 먼저 보장하려는 시도

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입원 여부’

로 설정하고 어떠한 사유로 입원을 하게 되었는지, 귀책사유가 누구

에게 있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건강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등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유사제도들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포괄하고 있다.8) 하지만 입원으로 한정 짓는 것은 선진국들이 의사의 

진단서를 기초로 지급하는 것에 비해 수급받기 어려운 조건으로 작용

한다. 이렇게 한정된 대상, 낮은 급여수준 및 짧은 보장기간 등으로 설

계된 것은 유급병가를 지방정부의 제한된 재원으로만 운영되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 역시 상병수당을 초기에는 일부 대상만을 보장

7) Chung 등[4]의 연구에서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의 가입률은 정규직과 상용직, 임시직이 각각 65.7%, 90.4%, 51.8%로 50% 수준을 상회한 데 반해,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비영세자영업자들, 특수고용직은 각각 14.1%, 2.5%, 6.8%, 14.2%로 15% 이하로 나타난 바 있다. 고용보험도 그와 비슷하게 정규직, 상용직, 임시직이 
각각 64.7%, 89.7%, 50.5%, 그 외 일용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은 10% 내 수준으로 나타났다[6].

8) 그러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급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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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가 범위를 확대하는 식으로 제도가 발전해왔기 때문에 ‘서울

형 유급병가’ 또한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상병수당제도를 지방정부차원에서 먼저 도입하거나 일부 지역

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도 초기에는 일부 취약근로자

들을 대상으로 하였다[4,17]. 독일은 19세기 화이트컬러 근로자들만

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하였다가 1994년 이후 근로자집단별로 분산되

어 있던 상병 시 임금지급에 관한 여러 법 규정들을 통합하였고[25], 

일본은 상병수당이 민간기업의 육체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

험을 도입할 때부터(1922년) 법정 급부로 규정되어 공장법과 광업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들만을 보장하였다가, 1961년 건강

보험법 개정을 통해 적용범위를 사업장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5인 미

만 사업장 제외)으로 확대하였다[17].

상병수당제도의 국내 적용방향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독일과 일본, 스웨덴의 상병수당제도 및 

전달체계 비교와 국내 유사제도 고찰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상황

에 맞는 제도 도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국내 상병수당제도 설계

국외 상병수당제도 비교에서 상병수당제도를 크게 관리주체, 급여

대상범위, 급여수준, 급여기간, 자격요건, 유급병가와의 연계 여부, 재

원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Table 1). 따라서 이 항목들을 기준으

로 국내 적용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우선, 제도를 관리하는 주체를 어

디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독일과 일본

은 건강보험에서, 스웨덴은 통합된 사회보험에서 관리하고 있다. 스

웨덴은 조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원이 충분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Categorization Management agency Object
Coverage

Amount paid Period

Government employee paid leav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Civil servant 100% of existing salary A year (min)

Annual paid leav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gular employees and 
long-term temporary 
employee

100% of existing salary 15 Days a year 
(max)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emporary in capacity benefit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The insured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70% of the average wage As long as 
approved

Injury and disease pension 70% of average wage×no. of days with a 
disability grade/365

Until death

Disability benefit 70% of average wage×no. of days with a 
disability grade

Unemployment benefi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ose who are unable to 
find work due to injury 
or disease among 
unemployed

As same as the job seeking benefits (max: 
60,000 won per day; mini: 90% of the 
minimum wage at the time of 
retirement×prescribed working hours [8 hours])

 90–180 days

Emergency Welfare Support

Natio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Median income less than 
75%

One-person households: 428,000 won; 
four-person households: 1,157,000 won

6 Month (max)

Seou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Median income less than 
85%

One-person households: 300,000 won; 
four-person households: 1,000,000 won

Once a year

Seoul sick paid leav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Median income less than 
100%

Daily living wages in Seoul: 81,184 won 11 Days (max)

Car insuranc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sured person - -

Table 3. Other systems which similar to Sickness benefit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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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는 전반적인 사회보장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

렵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병수당을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것을 제

안하기도 하였으나[44], 산재보험은 급여기준이 사업장에 책임이 있

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장 간에 갈등을 유발하

고, 많은 경우 사업장에서 급여를 거부하여 법원 소송까지 가는 경우

도 많다. 즉 산재보험제도 성격 자체가 근로자의 소득보장보다는 근

로자 상병에 대한 사업장의 관리책임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4], 제도의 성격상 상병수당을 도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대대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면 의료비 급여는 건강

보험이, 소득보장에 대한 급여는 산재보험이 지급하도록 하여 보장

체계를 분명하게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유사한 독일과 일본에서 상병

수당을 건강보험에서 관리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이미 상병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상병수당이 국

가 사회보장급여로 도입된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관리하게 될 가능

성이 높다. 또한 법리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건강

보험 가입률이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근로계층이 가입하지 

못하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보다 높아 국민 전체를 형평성에 맞게 

보장하기에 적합하다. 그런데 만약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제공하

게 되면 근로자들은 업무상 상병이 발생해도 급여를 받기 까다롭고 

어려운 산재보험에 급여를 청구하기보다 상병수당을 선택하게 될 것

이다. 그렇게 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가입을 철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급여수준과 급여기간, 자격요건 등은 정부 예산 및 건강보험재정과 

관련된 경제적인 측면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제도 도입 타당성 여

부를 전문가들의 예산추계를 통해 가늠해보고 가상으로 설계하는 수

준이었는데[13,18], 최근 서울시에서 ‘서울형 유급병가’를 도입함에 

따라 이제는 이 제도를 분석하여 전국 상병수당을 도입했을 때 적합

한 제도설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제

도가 시행되면 상병수당 이용률을 비롯해 입원 이용률이나 의료비 증

가, 병가 이용률 증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수당을 전국화했을 경우 소요될 

현실적인 예산을 추정할 수 있다. 예산문제가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인 것을 고려하면[5], 보다 현실적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4].

다음으로는 자격요건이다. 자격요건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근

로무능력 증명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먼저 근로자로서

의 지위는 스웨덴은 최소 한 달 고용, 또는 2주 이상 연속근무를 했을 

경우 획득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독일은 4주간 근로관계를 존속한 경

우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고용주, 자영업자, 실업자, 무

급가족종사자 등 건강보험 피보험자들에게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하

고 있다. 한편, 일본은 건강보험에서도 직역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법정급여로 정하고 나머지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등과 같은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임의급여로 두고 있

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바로 이러한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

이기 때문에 전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게 될 때는 이들을 포함한 독

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유급병가와의 연계이다. 여기서 유급

병가는 사업장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유급휴가를 의미한다. 유급병가

제도의 상병수당 연계방식은 국가 재정지출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므

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근로자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사업장에서 먼저 

유급휴가를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제공하고 상병이 그 기간을 

넘어서면 법정급여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는 일본과 

같이 근로사업장에 유급병가의 제공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사업장이 

병가기간에 보수를 주면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수수준에 따

라 감액하여 지급하는 유연한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

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유급병가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장

은 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독일과 스웨덴의 방식

을 적용할 경우 이들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사업장들이 

제공하는 유급병가수준에 따라 급여를 맞춰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안

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 기존에 유급병가를 

제공하던 사업장들이 무급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왜

냐하면 상병수당을 공적 사회보험급여로 제공하게 되면 기업 자체에

서 급여를 줄 유인과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

험재정이 큰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급병가제도를 유지

하도록 합의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누가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가 간 상병수당제도 및 전달체계 비교’에서 유급병가의 적용형

태를 논하였는데, 독일이 보건의료현대화법을 통해 상병수당에 드는 

모든 비용, 즉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한 사례는 우리

나라에 주는 함의가 크다. 독일은 1990년대 전후로 고령화가 진행되

면서 질병보험의 재정적자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비 증가억제,’ ‘보험료율 안정화 및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부문별 총액예산제 도입’ 등의 노력을 기하였다[45]. 그러나 이러한 

의료개혁에도 불구하고 질병보험의 재정적자는 계속되었고, 이때 겹

친 독일의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는 전체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을 지

속적으로 증가시켰다[45]. 이에 독일의 연방정부는 전체 사회보험료

율의 안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2004년 ‘보건의료 현대화법’을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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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여기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주들의 노동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상병수당에 대한 ‘노사 공동부담원칙’을 

삭제하였다[45]. 그리고 2005년부터는 상병수당에 대한 고용주 부담

분이 폐지되어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45].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국가적인 경제상황이나 사회보험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는 한편, 고용주가 사

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상병수당 비용부담이 경영적으로 부담이 된

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병수당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것은 주로 도덕적 해이와 근

로의욕 저하, 결근일수 증가, 유급병가에 드는 비용문제 등인데

[46,47], 이러한 문제들은 사업주들에게 불리한 문제들이다. 따라서 

상병수당이 그들에게는 불이익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

와 사업장은 공동운명체이다. 근로자의 건강이 지켜져야 사업장에서

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동력 수급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근로자

들이 결근하게 되면 고용주들에게 단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

고, 여기에 보험료 부담까지 모두 고용주가 지게 되면 경영상에 부담

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만큼은 고용주와 피보험자가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 부담비율에 있어서는 사

회적 합의와 시행착오를 거쳐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무능력 증명에 있어서는 세 나라 모두가 의사가 진단하

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형 유급병가의 경우 입원 사실만을 인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실 입원기간만을 보장하는 것은 실제 보

장기간이 매우 짧다고 볼 수 있다. 입원 이후에도 환자는 재활, 요양시

간이 필요한데, 이것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2006년 이전까지는 의사진단서만 제출하면 바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후부터는 사회보험청 내에 전문의로 구성된 자체 조사

국을 두어 재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17], 다양한 질병에 대하여 

병가기간이 정해져 있는 권고도 마련하고 있다[17,35]. 따라서 전국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러한 자격요건을 입원 여부로 고

정할지, 아니면 의사의 소견을 적용할지 고려해야 하는데, 제도 초기 

도입단계에서는 부작용 방지와 제도를 둘러싼 경제적, 정치적 안정

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입원 여부로 한정하여 시행하고, 제도가 안정

화 된 이후 의사의 소견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국내 상병수당 전달체계 설계

앞선 논의에서는 상병수당제도를 건강보험에 도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전

달체계는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전달체계

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제도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고, 근로사

업장과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들의 행정부담이 더 커

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

독일과 일본, 스웨덴 세 나라의 전달체계 비교에서 알 수 있었던 신

청자들의 편의와 관련 기관들의 행정편의를 높이는데 공통적으로 작

용하는 요인은 ‘전자식 보고체계’의 구축이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이 매우 높은 나라이며, 또한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의 업

무는 전자식 보고체계가 많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전달체계방식은 도덕

Figure 5. Proposal of Korean universal sickness benefit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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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해이를 방지하고 실제 이용률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지

만, 오히려 서면제출원칙은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방식과 괴

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영세사업장이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주된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의 상당수가 고연령층이기 때문에 소

득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일은 인터넷 신청보다 서면제출이 적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사무소와 보건소, 그리고 서울시 노동자 쉼터, 협회, 

노조 등 노동자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기관들을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4]. 그러나 전국 상병수당제도는 전 국민을 대

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창구가 여러 개로 분산되면 관련 기관의 행정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고, 신청서 누락, 분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스웨덴 스톡홀름 사회보험사무소의 경우, 기관 방문 신

청자와 민원인 수가 많고 인력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40]. 

따라서 되도록 단일창구를 통해 신청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추가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도록 

함과 동시에 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8년 5월 기준 스마트폰 회선 약 4,983만 

개로(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총 인구수 약 5,179만 명), 96.0%에 육박한

다[48].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현역 군인 수를 감안하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컴퓨터는 없을 수 있지만 스마트폰 하나쯤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창구로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할 수 있다.

Figure 5는 세 나라의 전달체계모형(Figures 1–3)을 참고하여 우리

나라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바탕으로 국내 상병수당 전달체계(안)을 

설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의료기관

을 방문하여 근로무능력을 증명하게 되었을 때, 이를 먼저 의료기관

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그 사실을 보고한다. 그러나 이 경우 환자 수

가 많은 상급종합병원 등의 경우 이러한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상병수당신청 서류만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달

하는 시스템을 의료기관 내에 설치하여 신청자가 관련 서류들을 직접 

보내는 방법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서류가 제

출되면 건강보험공단은 근로사업장에 소득증명서 양식을 송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여기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여 지급

하도록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공단이 근로사업장에 급여비용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업장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데, 그 이

유는 사업장에서 유급병가 등을 제공하게 될 경우 급여의 연속성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관리통장계좌와 연동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상병수당은 상실소득을 보전해주는 급여의 목적상 산재급여

나 실업급여, 장애급여, 자동차사고 보험금과 유사하므로 이들 급여

와는 중복될 수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상병수당의 수급자격

을 심사할 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급여와 실업급여를, 금융감

독원을 통해 자동차보험 처리 여부 등을 검토하여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근로무능력 증명과정상 문제점

이 있었거나 피보험자의 고의적 상병 유발 등이 의심될 경우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하도록 한다[4].

결  론

상병수당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국민건강보

험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제도의 취지나 그 필요성 및 당위성 등

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의 논문과 보고서, 신문기사, 국민여론조사 등

에서 제시되었다[4]. 국민들이 불건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는 일이 계속되는 한, 상병수당제도는 언젠가는 반드시 도입되어

야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람들의 인

식 부재와 재정적 부담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제도를 도입하고 실행

하는 데 있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제도 도입을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대상을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제도가 구체적

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

는 어떠한 형태로 도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려

봐야 한다. 그를 통해 제도의 형태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제도의 부작

용, 예상치 못하게 사회에 미치게 될 악영향 등을 폭 넓게 고찰해보고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 세 나라의 상병수당 신

청 및 수급절차, 방법 등의 전달체계를 소개하고, 각 국가의 비교를 통

해 장 · 단점을 도출해내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현행 국내 상병수당 유사제도들을 고찰하여 우

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직까지 상병

수당과 관련한 문헌들은 주로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외 제도를 

소개하는 선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는 막연히 제도가 필요하다

고 제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확장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제도의 성패는 도입 그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시행하느

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되었지만 저자

들의 주관적 의견이 다소 많이 개입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국

외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비교대상 국가 수가 비교적 적으며, 국내 유

사제도에 대한 고찰이 세부적인 차원까지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더 다양한 관점과 의견 속에서 해외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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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전달체계 사례가 발굴되어야 하고, 제도설계차원에서는 국

내 유사제도들과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

청자들에게 친화적이면서 비용부담이 적은 창의적인 행정절차방식

을 고안하는 것도 의미 있는 후속연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병

수당제도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야 한

다. 국외 사례에서 발견된 제도의 부작용 및 문제점들을 보완하여야 

제도를 도입할 때 복지확대에 대한 저항을 완화시키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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